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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간 개요 

주거 공간의 현주소 
- 주거공간은 인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무엇보다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공간임 

 
-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주거공간은 휴식공간으로
써의 역할 뿐 아니라 업무 등 다양한 공간으로써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 특히, 급격한 사회구성원의 변화(장애유형의 다양화 및 노인인구의 증가 
등) 등으로 인한 다양한 주거공간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야 하는 중요성도 점차 더 강조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상황의 대부분 주거공간은 기능적측면의 다양성 및 다양한 
이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일률적 공간으로 존재하
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주거공간은 거주의 개념보다 경제적 개념에 더욱 
치우쳐 있어 개별 주거공간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을 
더욱 결여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함 
 
 
 
 



주거공간 개요 

주거 공간별 특성 

- 공동주택 
   . 도시 대부분의 주거형태 
   . 최근 들어 농어촌 일부지역의 
주거형태로 전환 
 
 
 
 
- 단독주택 
   . 도시 일부분의 주거형태 
   . 농어촌의 경우에는 여전히 대
부분의 주거형태로 볼 수 있음  

 
 

 
 
 

- 공동주택 
   . 공용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비교
적 용이하게 구성 가능 
   . 개별 주거공간내에서는 여전히 
단차, 일률적 공간구성 등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형태로 구
성되고 있음 
 
- 단독주택 
   . 기단 등의 전통적인 단독주택의 
형태는 비교적 많이 사라짐 
   . 현대식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1
층 현관 접근을 계단으로 설치하는 
형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장애인 주거공간의 개선 

주거환경 개선 관련사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작 
   . 2005년 복권기금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시작 
   . 2006년 이후 정부의 농어촌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매년 전국 1000가구 
개선사업 시행 
   . 2015년 국무조정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에 의해 2016년 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사업으로 이관되어 시행되면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순한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일부 도시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확대 
   . 2008년 대한주택공사 및 보건복지부가 MOU를 체결한 후 시범적 도시주
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서울시 및 부산광역시) 
   .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인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서울지역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행
해 왔으며, 지원가구수는 1419가구임(2022년 현재도 본사업은 진행중임)  
  

 
 
     자료출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내부자료 

 
 

년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사업 

대상가구 
100 153 50 103 100 106 100 106 100 150 171 180 1,419 



장애인의 주거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장애인 주거공간의 변화 방향 필요성 

- 후천적 장애인구의 증가 추세 
   . 중도 중증 중복의 대표적인 장애유형임에도 척수장애는 독립적인 분류 체
계가 없어 척수장애에 대한 통계 및 정책수립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등
(2021년 척수장애인 욕구실태조사 보고서 중에서)으로 제시되고 있음 
   .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척수손상의 대부분 요인이 외상으로 조사자의 
86.8%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상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자동차 사고
(45.1%), 추락(20.8%) 낙상(12.9%) 오토바이 사고(6.0%) 다이빙 외 스포츠활
동(4.4%)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로 보면 후천적 장애의 가장 대표적인 장애가 척수장애라
고 볼 수 있음 
 
- 초고령 사회 진입  
   .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정되면서 주거공간에 거주할 가장 대표적
인 거주자는 고령인구가 될 수 밖에 없음 
 

 
 
 



장애인의 주거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장애인 주거공간의 변화 방향 

누구나 구분없이 이용가능 하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보편적으로 적
용되는 주거공간 구성으로의 변화 필요  

단독주택의 형태 

 

제한적 이용 가능 

단독 및 공동주택의 

형태 

 

제한적 이용가능
의 부분적 확대 

신규 단독 및 공동주
택의 형태  

 

대부분 이용 가능
으로의 변화 

+  기존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주거공간의 변화 방향 

단독 및 공동주택의 대지 접근(외부공간)에 대한 불필요한 단차를 
제거 
 
- 단독주택의 담장 및 대문 제거 등으로 대지 경계부분의 단차 제거 
 
- 단독주택의 대지내 단차(계단 등) 형성 후 건물조성 방식의 지양 
 
- 공동주택의 대지내 공간 BF(Barrier Free)화를 통해 전혀 접근이 제한되

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보행우선으로 계획 및 장애인주차구역의 이용 용
이성 확보, 건물 간의 이동로를 포함한 산책로까지 누구든 이용 가능하
도록 계획) 

 

장애인의 주거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장애인 주거공간의 변화 방향 

단독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 내부공간의 모든 단차 제거  
- 세대내부 접근 현관 및 발코니, 화장실 등의 단차를 최대 2센티

미터 이하로 설치 
- 문틀이 단차를 만들지 않도록 매립설치 방식으로 설치 

단독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 내부공간의 문크기의 변경 
- 세대내 모든 문의 폭은 유효폭이 최소 9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설치 

세대별 사용공간에 대한 유연한 공간배치가 가능하도록 가변적 공
간에 대한 선택 확대 
- 세대별 공간내의 칸막이에 대한 가변성 확대를 통해 거주자의 특

성을 반영한 공간으로의 재편성이 용이 

단독 및 공동주택의 세대별 주거 내부공간의 각종 설비의 다변화 
- 세대내 적용되는 손잡이, 싱크, 수납공간 등에 대한 선택권을 확

대하여 부분적 맞춤형에 대응 

장애인의 주거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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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 장애인 주택개조의 의학적 접근 및 사례
Medical principles and cases of home modification for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y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장 김정환

척수손상 후 신체적 장애에 따라 주택개조가 장애 수준에 맞추어 필요하고, 이에는 개별화가 
우선이다. 개별화에 앞서 의학적으로 논의되는 대표적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흔한 관점은, 이동에 용이하도록 단차를 없애고 동선의 폭을 확보하는 것과 화장실 개조
이다.
단차를 없애는 것은 대대적인 재공사에서 적절한 기울기의 램프를 설치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
고 이에 따른 비용도 다양하다. 물론, 공간 개조가 힘들 경우, 턱을 넘을 때 도움을 받는 등 
외부적 도움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외부의 도움에는 인력 외에 보조기기의 
역할이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나 본 주제에서 벗어난다. 
폭을 생각할 때는 직진할 때에 비해서 방향 전환이 있을 때 더 넓은 폭을 요한다.
화장실에도 역시 턱을 없애거나 램프를 설치하고 방향 전환 및 이동 동작을 위한 폭과 공간을 
확보하는 앞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추가로, L자형 또는 U자형 바를 설치하는 것처럼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겠다. 또한 보행이 가능한 경우나 휠체어 이동에 편하게 
하는 바닥 소재를 고르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세면대와 샤워기의 위치와 높이, 휠체어
가 들어갈 공간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초적인 접근에 추가로 많이 사용하는 활동을 염두에 둔 동선에 대한 추가 투자, 부엌
과 침실의 수납 공간 등 다양한 면에서 휠체어 생활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단순
한 공간 개조를 넘는 것의 예시로, 실내 온도 및 조도 조절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온수의 온
도조절 범위 조정 등이 있겠다.

이상은 주로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원칙이었다면, 증례로서는 보행 가능한 경우를 보고, 일반
적인 경우도 나열하겠다.

<보행 불안정성이 있는 보행 가능 척수손상 환자의 주택 개조의 예>
- 안전손잡이: 현관 및 출입구, 화장실 입구 및 변기 옆
- 돌출 바닥 깔개의 제거(향후 노화 진행을 고려하고, 현재의 보행 불안정성을 고려한 낙상 
방지)
- 샤워기 높이 조정, 화장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주택 개조 외: 샤워의자 비치)

<국립재활원 퇴원 프로그램>
 환자의 퇴원 시 상담에 주택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포함



<타병원 벤치마킹>
 실제 주택 개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드물고, 타병원 사회복지사의 말을 빌리면, 주택
개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회적 인프라에 접근하기 힘든 점을 호소한다고 함.

주택개조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는데도,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노력과 의료진을 포함한 기
관차원의 협조로 주택개조에 성공한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대단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단
순 성공 사례 보다는 주택개조를 위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의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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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디자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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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 Universal Design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주택 
-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  

(사)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우 창 윤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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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 주택 UD의 기본방향 

한국 

Accessibility Universal Design 

Medical Model Socio-cultural Model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정상 vs 장애 인간 + 환경 

Body Environment 

무장애 운동(1950) 

Accessible and usable buildings and 
facilities, ANSIA 117.1(1961) 

The Fair Housing Act 
Amendments(1988) 

The Americas with Disabilities 
Act(1990)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설립(1994) 

Berrier Free 인증제도 도입(200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2012)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98) 

Desing for the disabled(1963) 

Ergonomidesing group 설립(1970) 

장애자용 실험주택 개발(1970)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 
무장애디자인보고서(1974) 

고령자·신체장애자 케어시스템 
프로젝트(1980)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심포지움(199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12) 

1.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1) 유니버설디자인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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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aside  
Adaptable  
Housing 

Visitable 
Housing 

Aging in 
Place 

Dementia-
friendly 
Street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ABA법 (1968) 

주거약자법(2012)  

FHAA법 (1988) 

영국 건축법 (1999)  

영국 건축법  (1999)  호그벡마을 Street for Life  
( WIZE research,2006) 

HOME NEIGHBORHOOD 

미국 한국 영국, 프랑스 전체 네덜란드 

    Elder village   

프랑스건축법 (2018) 

프랑스건축법  (2020)  

주거부문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의 확장 

PDF 합치기(병합) I. 주택 UD의 기본방향 

1.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2) 유니버설디자인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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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ibility 

Barrier-Free 

Inclusive Design 

Design for All 

Universal Design 

Accessibility Barrier-Free  Universal Design 

[             ] 

[             ] 

독일 

영국 

유럽 

미국 

법적 규제 (최소기준) 

편의증진법 인증제도 

✼ 

Design Approach 

해외 

국내 

 법적 규제를 넘어선 디자인적 접근 

 사회정책, 도시정책 일반으로 확대     

( Inclusive City ) 

 수치기준의 강화/완화로 이해 경향 

 공공기관에 의한 BF인증제 운영 

PDF 합치기(병합) I. 주택 UD의 기본방향 

1.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3) 유니버설디자인과 배리어프리디자인의 구별 

○ 국내/해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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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 주택 UD의 기본방향 

1.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 

4) 유니버설디자인의 실현 도구  

(1) 기본원칙의 활용 

명칭(name) 정의(definition) 가이드라인(guideline) 

1.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다양한 능력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용성과 

시장성을 가진다. 

1a. 모든 사용자들에게 동일한 사용방법 제공 

1b. 특정 사용자의 배제 및 낙인화 방지  

1c. 사생활, 보안, 안전에 대한 조항이 모든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수립 

1d. 모든 사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 

2. 사용의 융통성 

(flexibility in use) 
개인적 선호와 능력차이를 넓은 범위로 수용한다. 

2a. 사용방법의 선택권 제공 

2b. 왼손 및 오른손잡이의 접근과 사용을 위한 방법 도모 

2c. 사용자의 정확성과 정확도 도모 

2d. 사용자가 적응할 수 보조(pace)를 맞출 수 있도록 함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사용경험 지식, 언어능력 집중도와 관계없이 

사용방법이 쉽게 이해된다. 

3a. 불필요한 복잡함 제거 

3b. 사용자의 기대와 직감에 일치 

3c. 광범위한 문자와 언어기술에 부합 

3d. 중요도에 일치하도록 정보제공 

3e. 작업 완료 후, 진행 중에 실질적인 응답과 반응 제공 

4. 정보 이용의 용이 

(perceptive information) 

주변환경과 사용자의 감각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4a.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그림, 언어, 촉감 등) 사용 

4b.중요한 정보의 가독성(legibility) 최대화 

4c.다양한 묘사방법으로 각각의 요소 구별 

4d.감각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구나 기술들의 호환성 제거 

5. 오류에 대한 포용력 

(tolerance for error) 

부주의 또는 의도치 않은 작동으로 인한 피해와 

역효과를 최소화한다. 

5a. 위험과 실수를 최소화 하도록 요소 배열 

5b. 위험과 실수에 대한 경고 제공 

5c. 위험 상황에 대비 

5d. 주의를 요하는 무의식적인 행동방지 

6.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6a. 사용자들이 적절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함 

6b. 합리적인 작동의 힘의 활용 

6c. 반복동작 최소화 

6d. 지속적으로 힘을 가하는 동작의 최소화 

7. 접근과 사용을 위한 충분한 규격과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사용자의 신체크기, 자세, 이동능력에 상관없이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크기와 공 간을 

제공한다. 

7a. 중요한 요소들은 앉아있거나 서있는 모두에게 잘 안보이도록 함 

7b. 모든 물건이 앉아있거나 서있는 사용자 모두에게 잘 닿을 수 있도록 함 

7c. 손이나 손잡이 크기의 다양화 

7d. 보조기구나 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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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1) 미국 

I 접근성(accessibility) 관련 법제 변화 

I 현행 법제 :  다수의 연방법률과 ANSI 117.1  

- 접근성 일반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ADA (the Americans with Disabilies, 1990)가 있음 

- 주거부문에 대해서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공동주택에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FHA (the Fair Housing Act, 

1988)이 대표적이며,  ADA(1968)와 RA(1972)에 담긴 관련내용도 여전히 유효함.  

- 연방법률에서 보장한 접근성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은 ANSI 117.1를 주로 따르며,  주거부문에 해당하는 

내용은 Chapter 10. (Dwelling Units and Sleeping Units ) 에서 다루고 있음. 

 



7 

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 우리나라의 ‘주거약자법’ 상의 주거약자용 주택 건설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1968년 제정된 ‘the Federal Architectural Barriers Act’ (PL-90-480) (ABA)과 1972년 제정된 ‘the 

Rehabilitation Act’ 에서 연방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주택건설시 전체 세대의 5%를 ‘접근가능한 

주택 (accessible housing)’으로 디자인하여 장애인에게 공급토록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1) 미국 

I 주택부문 접근성(accessibility) 규정  

(1) Type A  

크게 3가지이며, 이에 대한 기술적 기준이 ANSI 117.1에 Type A, B, C로 제시되어 있음  

- adaptable housing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당장에는 기본적인 접근 성을 갖추고 향후 거주자의 고령화, 장애발생시 

약간의 조정을 통해 계속 거주 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는 기준을 제시함  

- ‘4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은 전체 세대, 엘리베 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은 지상층의 

세대’을 대상으로 ‘연방기금의 지원 여부를 떠나서’ 적용 

(2) Type B  

- Visitability 개념에 대응하는 것으로, 고령자나 장애인이 방문해서 일 시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수준의 주택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Type A, B와는 달리, 현재는 연방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고, 개별 주에서 의무사항 또는 인센티브사항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3)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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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 내용적으로는 크게 3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주택 진입과 내부이동을 위한 Accessible Route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 화장실⦁욕실에 대한 기준, 주방에 대한 기준임 

- 주택내의 생활과 주거공간의 이용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실⦁욕실과 주방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에만 특화된 기준들을 제시함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1) 미국 

I 주택부문 접근성(accessibility) 규정  

(1) ANSI 117.1의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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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1) 미국 제도 : 다수의 연방법률과 ANSI 117.1  

(2) ANSI 117.1의 Type B  

-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으며, 화장실욕실은 2개의 옵션 중 하나를 충족토록 함  

  · 공동주택 공용부 공간은 모두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하며,  

  · 사람의 출입을 위해 설치되는 모든 문은 휠체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 각 세대는 다음을 충족할 것 

  a. 세대 진입과  내부이동을 위한 Accessible Route를 확보할 것,  

  b. 장애인이 조작가능한  위치에 전원 스위치, 콘센트 등의 조절장치를 설치할 것,  

  c. 향후 보조손잡이 설치를 위한 화장실 및 손잡이설치 위치 벽체를 보강할 것,  

  d.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방과 욕실의 공간과 시설을 확보할 것 ) 

 



10 

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2) 영국 

I 접근성(accessibility) 관련 법제 변화 

I 현행 법제 : 건축법(Building Regulations) Part M 과  Approved Documents  

- 현재 적용되는 건축법은 ‘2010년 Building Regulations’ 과  이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2015년 Approved 

Documents Part M’ 

- 건축법(Building Regulations)  4~6조와 이에 따른 별표(Schedule)1에서 건물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 중 Part 

M이  ‘접근성 (Access To and Use of Buildings)’ 관련 요구사항 명시.  

- Part M :   Access To and Use of Buildings 

   · M1 :  Access and se 

   · M2 :  Access to extensions to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 M3 : Sanitary conveniences in extensions to buildings other than dwellings 

   · M4 : Sanitary conveniences in dwellings 

- 영국에서 건축물 및 주택에 접근성 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도 ‘Building Regulations 

Approved Documents Part M’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부터임 

- 19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공간과 주거의 디자인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 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적극적인 공간정책을 추구하게 되면서, 접근성 (accessibility)를 다루는 ‘part M’을 (신규)주택에 적용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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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2) 영국 

I 주택부문 접근성(accessibility) 규정  

• 현재 적용되고 있는 ‘2015년 Approved Documents Part M’에서는, ‘2010년 Building Regulations’에서의 

주택부문 요구사항(M4)에 대해,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적절한 제공 (reasonable provisions)’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M4(1) Category1: Visitable dwellings  

 M4(2) Category2: Accessible and adaptable dwellings  

 M4(3) Category3: Wheelchair user dwellings  

 

• 카테고리1은 모든 (신규)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관계 당국이 개발허가의 조건 으로 특별히 부과하는 경우에는 

카테고리 2 또는 3을 적용하여야 함. 따라서, 하나의 주택은 3개의 카테고리 중 하나를 결과적으로 적용받게 됨  

 

• Approved Documents는 Building Regulations의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제공 (reasonable provisions)’에 

해당하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디자이너 나 건설업자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방안을 내놓을 때 에는 허가당국과 ‘적절한 제공 (reasonable provisions)’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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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1) Category 1 - Visitable dwellings  

- 개념은 방문자가 해당 주택에 찾아와 잠시 머무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 (‘Visitability’)  

- 성능목표 (Performance) 는,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주택을 출입할 수 있고, 출입현관의 층에 있는 

방과 화장실을 불편없이 사용하는 것임 

2)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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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2) 영국 

(2) Category 2 - Accessible and adaptable dwellings  

- 성능목표 (Performance)는, 모든 사람이 주택 출입을 가능하게 하고, 고령자, 보행장애나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하여, 

지속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특성을 잠재적으로 구현  

- 주차장을 통한 주택 진입과 공동이용시설에의 접근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래 고령자와 장애인의 거주를 돕기 위한 

시설변경이 용이한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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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2) 영국 

(2) Category 3 - Wheelchair user dwellings  

- 성능목표 (Performance)는, 주택의 완공 시점에 휠체어 사용자가 입주하여 생활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의 외부공간, 

주차장, 공동이 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 없는 수준을 제공하는 것임 

- 주택의 모든 내부영역에 대해 계단 없이 접근이 가능한 레벨을 잠재적으로 확보하고,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과 사용에 

용이한 충분한 유효폭과 이격거리를 각 공간이 확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카테고리 3의 주택은 wheelchair adaptable과 wheelchair accessible로 구분되는 데, 전자는 휠체어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주택의 주요 부분이 쉽게 변경 가능 한 것을 의미하며, 후자는 허가당국의 요구에 의해 준공시점에 곧바로 

휠체어 사용자가 사용하기 충분한 시설을 갖춘 주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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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3) 프랑스 

I 접근성(accessibility) 관련 법제 변화 

I 현행 법제 : <건설과 주택에 관한 법률> 과 시행령  

- 법률 중 법률 부분 (Partie Législative) 3항 Article L111-7 ~ Article L111-8 

- 법률 중 규정 부분(Partie Réglementaire) 3항 Article R111-18 ~ Article R111-19 

- 접근성 관련 시행령 (Arrêté du 24 décembre 2015) Article 1 ~ 21 

- 관련조항 적용대상은 

1) 민간과 공공을 불문하고 공급을 위한 모든주택, 

2) 대중이 사용하는 건축물 및 시설, 

3) 업무공간의 신축과 기존 건물의 증축 및 개조공사   

- 1975년 6월 30일 법률(La loi du 30 juin 1975) . 장애인의 접근성 (Accessibilité) 개념 법제화  

- 1991년 7월 13일 법률( JO du 19). 세부 시행령을 통해 기술 규정 법제화 

- 2000년 <사회보장과 가족에 관한 법률 (Le 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을 제정하며, 기존의 

건설기준 관련 항목은 <건설과 주택에 관한 법률(Le 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로 재편 함  

- 이후 꾸준히 법령 개정 

   · 2005 :  거주목적 단독주택 제외, 기존 건축물 접근성 향상 목표 설정 

   · 2015 :  ‘동등한 효과 (effet équivalent)’  개념 도입  

   · 2018 :  ‘개선 가능한 주거(logement évolutif)’ 도입 

   · 2020 :  ‘방문가능성 (Visitabilité  또는 Adaptabilité)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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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3) 프랑스 

I 주택부문 접근성(accessibility) 규정  

1. 접근성 규정 적용 대상 

- 집합주택, (임대 및 매매를 위한) 단독주택, 단기거주용 주택,  선분양 주택,  

- 민간 및 공공이 공급하는 사회주택, 기존 주택 개조 또는 용도변경. 

 

2. 집합주택  

모든 집합주택 세대는 당장 장애인의 독립 거주가 가능하거나(Logement accessible), 간단한 개조공사를 통해 

이를 달성할 수 (Logement évolutif ) 있어야 함.  

 집합주택의 내외부 공용공간 접근성 확보 (시행령 Article 2 ~10) 

 세대 내부 복도, 출입문 등 접근성 최소기준 확보 (시행령 Article 11) 

 장애인 접근성 보장 주거 (Logement accessible ) :  전체 세대의 20% 

 개선 가능한 주거 (Logement évolutif ) :   나머지 80% 

 

3. (임대와 매매를 위한) 단독주택  

모든 단독주택은 장애를 가진 거주자 및 방문자가 최대한의 독립성을 가지고 이동, 진입 및 이용할 수 있어야 함. 

(Visitabilité  또는 Adaptabilité)  

 주택의 진입로, 외부공간 접근성 확보 (시행령 Article 2 ~10) 

 실내복도와 내부공간 최소규격 보장. (시행령 Article 11) 

 욕조 또는 단차 없는 샤워실이 설치된 욕실이, 하나 이상 현관 진입 층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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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3) 프랑스 

I 주택부문 접근성(accessibility) 규정  

4.   단기거주 주택 ( 관광주거단지, 학생기숙사, 레지던스호텔, 직원숙소 등)  

집합주택의 모든 세대 또는 단독주택은 장애인의 방문이 가능하고 (Visitabilité ),  시각, 청각, 지적 장애인도 

거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집합주택의 내외부 공용공간 접근성 확보 (시행령 Article 2 ~10) 

 세대 내부 복도, 출입문 등 접근성 최소기준 확보 (시행령 Article 11) 

 장애인 접근성 보장 주거 (Logement accessible )  

- 적어도 한 세대 또는 전체 세대의 5% 

- 관광주거단지는 전체 세대의 10%  

 

5.   선분양 주택  

구매자의 요구로 주거도면을 수정하는 개조공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함.  

 모든 장애인이 방문할 수 있어야 하며 (Visitabilité ),  

 이후 간단한 공사로 접근성 규정이 적용된 주거로 전환 가능 (Réversibilité ) 

 수정도면과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된 주거도면이 계약서에 동시 명기 

 주택 전환가능성에 필요한 개조공사 특성 명시와 시행령 제한사항 준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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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3) 프랑스 

(1) 장애인 접근성 보장 주거 (Logement accessible)  

- 지층에 위치한 세대 혹은 승강기에 연결되는 층에 위치한 세대 중 20% 

- 건설초기부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함.  

- 주방 (또는원룸내의 주방), 거실, 침실 (또는 원룸내에서 침실로 사용되는 공간), 화장실, 욕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관령으로 정해진 최소 규격을 준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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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3) 프랑스 

(2) 개선 가능한 주거 (Logement évolutif)   

- 지층에 위치한 세대 혹은 승강기에 연결되는 층에 위치한 세대의 나머지  80% 

- 최소한의 장애인의 접근성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간단한 개조공사를 통해 장애인 접근 가능 

주거(Logement accessible)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함 

- 간단한개조공사는 구조와 벽 내부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법의 개선을 의미하며 시행령 Article 16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함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건물 공용공간의 설비 중 내부배수, 전력, 환기 관련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함.  

 구조 변경이 필요한 수도 공급관, 배수관, 가스 공급 시설에 관련된 공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함.  

 환기시설에 관련되지 않도록 함.  

 주택 내부 배전반의 위치를 바꾸지 않도록 함.  



20 

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3) 프랑스 

(3) 현관 진입층 화장실욕실  (Visitabilité  & Adaptabilite)  

- 집합주택의 모든 세대와 단독주택에서 의무 적용 

- 주택의 진입로 접근성, 주택내부 복도와 출입문 

규격과 결합하면, 영미의 visitability 개념과 

동일 목표, 동일 수준을 형성하며 영국처럼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적용됨 

- 욕조를 향후, 단차 없이 접근가능한 샤월실로 

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규정으로 시행령에서는 Adaptabilite 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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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4) 독일 

I 접근성(accessibility) 관련 법제 변화 

I 현행 법제  :  <표준건축법(MBO)>과 <독일표준규정(DIN)>, <주건축법(LBO)> 및 부록(건축기술규정) 

- 연방국가인 독일에서 표준건축법은 강제성은 없지만, 각 주들은 표준건축법을 모두  수용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주건축법에 수용함 . 

- 장애인 접근성 확보에 대한 기술적인 규정은 각 주건축법(LBO)의 부록에 해당하는 건축기술규정에 명시함.  

여기에서는 독일표준규정(DIN)의 적용범위와 적용시 유의사항을 명시되고 이를 통해 DIN이 법적 구속력을 가게 됨.  

-  베를린은 별도의 주 자체조례로 DIN을 대체.   

- 1994년. 개정 기본법 제3조 3항. 장애인 차별 금지를 법률로 규정.  

- 1990년대. 독일표준규정(DIN)을 통해 접근성(Barrierefrei) 관련 기술표준을 운용 

- DIN 18024-1,2 : 보도 및 주차장, 공공시설 

- DIN 18025-1,2 : 주택. 

- 2002년. 4월. 장애인평등법(BGG) 제정 및 11월 표준건축법(MBO) 제정 

- 민간 대규모 건축물을 포함하여  접근성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함. 

- 표준건축법(MBO)을 모델로 이후 16개주의 주건축법(LBO)들이 연이어 제정. 

- 2011년 이후. 독일표준규정(DIN) 체계 정비.  

-  DIN 18040-1(공공시설),  -2(주택),  -3(교통시설) 



22 

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4) 독일 

(1) 표준건축법 제50조 (MBO, §50:Barrierefreies Bauen) 규정 

- 집합주택의 신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에 적용하며,  단독주택은 장애인 접근성 확보 의무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음  

- 집합주택의 장애인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의무적용 기준을 주로 승강기, 주거 및 배리어프리 조항에서 다루고 있으며, 

집합주택 단지 내외부 공용공간, 내부 세대나 공용 시설 및 기타설비에 관한 기술적인 내용은 독일표준규정 DIN 

18040-2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음 

 

 

 

- 적용기준 : 2세대 이상 집합주택의 경우, 반드시 한 층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며, 이 의무규정은 또한 

다수의 층에도 해당될 수 있음. 동시에 거실, 침실, 하나의 화장실, 하나의 욕실, 주방 및 이에 준하는 취사시설에도 동 

의무규정이 적용되어야 함. 

- 13m이상의 건축물은 충분한 수의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며, 적어도 한 대는 유모차, 휠체어, 의료용 들것 및 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함. 해당 승강기는 모든 층에 정차해야 하며 계단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 설치 상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최상층과 지하층에는 정차하지 않을 수 있음 

 

I 주택부문 접근성(accessibility) 규정  

(2)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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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4) 독일 

(3) 주건축법(LBO)에서의 규정 및 적용기준 사례 

I 주택부문 접근성(accessibility)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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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4) 독일 

I 기술규정(DIN 18040-2) 

- 주택부문 접근성의 기술규정인 DIN 18040-2는 5개의 조를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공용공간 및 설비’에 관한 

4조와 ‘단위세대 내부공간’에 관한 5조에 담겨 있음.  

5. Räume in    
    Wohnungen  
    
   단위세대  
   내부 공간 

 

4. Infrastruktur     
    
   공용공간 및  
   설비  

 



25 

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4) 독일 

I 기술규정(DIN 18040-2) : 단위세대 내부공간 

- 배리어프리세대(barrierefrei nutzbaren Wohnungen)와 휠체어 사용가능세대(barrierefrei und 

uneingeschränkt mit dem Rollstuhl nutzbaren Wohnungen)의 2가지로 요구사항 구분. 

- 휠체어사용가능세대의 요구사항은 아래의 “R”표시로 추가 명기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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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제도 및 정책사례 

4) 독일 

I 기술규정(DIN 18040-2) : 단위세대 내부공간의 화장실 

- 화장실의 경우, 내부 활동공간, 벽체로부터의 변기 이격, 세면대 하부 공간 등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배리어프리세대와 휠체어 사용가능세대 각각의 기준을 제시. 

- 예를 들어 아래 예시도에서 보듯,  배리어프리세대의 활동공간은 1200*1200, 휠체어사용가능세대의 활동공간은  

1500*1500을 적용함.   

 

배리어프리세대   휠체어 사용가능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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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1999년, 프랑스는 2000년에 기존에 별도법으로 산재해 있던 규정을 건축법 체계내로 흡수. 영국은 

‘Approved Documents Part M’, 프랑스는 ‘Arrêté du 24 décembre 2015’로 우리나라로 치면 해당부처 

장관 소관의 시행규칙에 가장 가까움. 

- 연방국가인 미국과 독일은 표준공업규격(ANSI, DIN)에서 해당 규정을 다루나, 독일도 2002년 연방차원의 

표준건축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추세에 동참.   

접근성(accessibility) 규정을 건축법 체계에 포함하는 추세 

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2. 4개국 제도의 시사점 

-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의 공용공간까지만 접근성 규정이 있으며 그나마도 권장사항이 많으며, 세대내부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것과 달리, 훨씬 광범위하고 적극적임.  

- 4개국 모두 공동주택의 공용공간과 세대내부에 대한 의무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단독주택에까지 접근성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음.    

주택부문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의무 규정 제시.  

- 영국의 ’합리적 제공(reasonable provision)’, 프랑스의 ‘동등효과(effet équivalent ) 규정은, 국가에서 제시한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우를 인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함. 

- 이는, ‘적용의 제외’와는 다른 개념으로 다른 대안이 존재하고 실행될 수 있음을 열어둠. 

 

규정의 유연한 적용과 다른 대안을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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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대말 이후로 등장한 주거부문 UD의 세가지 개념 (Visitability  / adaptable housing / wheelchair-

accessiblehousing) 이 나라마다 명칭은 다른지만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음.  

- 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Visitablity은,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친지, 친구가 방문하여 머무를 수 있는 주거를 

구현하자는 취지로 영국, 프랑스는 모든 주택에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  

세대내부에는 3가지 수준의 개념을 법제화에 반영. 

PDF 합치기(병합) II. 해외제도 및 정책사례 조사 

2. 4개국 제도의 시사점 

- adaptable housing은 향후 간단한 개조만 하면 고령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개념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공동주택 UD를 구현하는 주요 수단.   

- 영국과 프랑스(＇개선가능한 주거Logement évolutif )의 관련 규정들이 참고하기에 용이하며, 특히 프랑스는 

승강기로 연결되는 층의 모든 주택을 Logement évolutif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  

공동주택에는 adaptable housing 적용이 주요한 수단.   

- 4개국 제도현황을 통해 세대내부의 접근성,UD에 있어서의 핵심 공간영역을 유추할 수 있는데, accessible route 

(현관, 내부복도 등), 화장실욕실, 주방의 3개 공간가 이에 해당함.  

현관, 화장실(욕실) 및 주방이 세대내부에서 핵심 공간.  



29 

> 현관의 경우, 이용 횟수가 다른 연령보다 다소 빈번한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면적을 넓히거나 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주방의 경우, 젊은 층의 변화된 생활방식을 반영하여 주방의 면적을 작게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음 

> 거실의 경우, 집안에 오랜 시간 거주하는 세대를 위한 배려가 필요함 

> 욕실의 경우, 70대 이상에서 발견되는 짧은 이용시간을 반영하여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욕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계획해 볼 필요가 있음 

PDF 합치기(병합) Ⅲ. 실태조사  

1.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1) 소결 

1) 실태조사_1 : [단위세대 내 공간별 이용현황 분석] 



30 

> 단지 거주자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함에 있어 옥외공간·주동공용부·부대복리시설이 단위세대보다 더 높은 가중치 값을 보임 

> 옥외공간에 대한 거주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요도는 단지 출입구와 메인 보행로 및 차도, 주된 외부공간인 광장, 그리고 

상가주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동출입구 주변에 대해 전문가와 관리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거주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요도는 전용공간 중 회의·운동·교육·강의실이 휴게실·보육실보다 더 높

은 가중치 값을 보였으며, 접근·진입·이동·위생부분 중 진입과 위생부분의 가중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동공용부에 대한 거주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요도는 계단실과 각 층의 복도, 1층 공용부, 1층 진입부, 각 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각 층 복도와 현관교차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단위세대에 대한 거주자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중요도는 주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관·거실·화장실·방·발코니는 유사한 

정도의 가중치 값을 보였음 

PDF 합치기(병합) Ⅲ. 실태조사 

2.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  2020년 11월 236세대 (분당, 하남) 

2) 실태조사_2 : [AHP분석]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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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와 주거이상향에 대한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와 주변 인프라 

  - 거주만족도와 지속적인 거주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주거보다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긍정적 답변은 저렴한 임대료와 주변 인프라가 주를 이루며, 부정적 답변은 좁은 주거면적

과 이웃과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남 

 

   안전성·편의성·범죄예방 성능은 일정 수준을 확보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의 단지 내 적용 수준에 대한 인식 정도에서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범죄예방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반면, 개조성능과 만남과 교류에 대한 수준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만남과 교류에 대한 수요가 있음 

  - 만남과 교류에 대한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교류의 기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 마땅한 장소와 앉을 곳과 같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재로 나타났으며,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과 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음 

  - 교류가 많은 장소는 옥외공간 중 보행로·산책로·앉을 곳으로, 부대복리시설은 접근부분·휴게공간으로, 주동공용부 중 1층 출입부·E/V

홀로 나타남 

  - 관찰조사 결과, 놀이터·휴게시설·운동시설·산책로에서 운동과 대화, 휴식, 그리고 산책 등의 활동이 주로 관찰되었으며, 상가와 복지관 

주변, 주동출입구 인근 등에서 휴식과 대화, 흡연 등의 일상적이고 비목적성의 활동이 발생하고 있음 

  - 거주자의 AHP 결과, 주동출입구 주변과 상가주변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의 우선적 적용 인식이 높게 나타남 

  - 또한, 지속적인 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은 중 만남 및 교류 항목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보다 더 많은 만남과 교류를 위한 기회와 공간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PDF 합치기(병합) Ⅲ. 실태조사 

3.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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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존재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정도의 인식조사에서 단지와 단위세대의 개조 필요성과 용이성에 대해 낮은 인식수준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오랜 

거주기간에 따른 익숙함과 개조가 어려운 구조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됨 

  - 입주자 설문조사 결과,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잘 고쳐주지만, 단위세대는 개조와 수리가 어려운 구조를 갖기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음 

  - 관리자 심층면접 결과에서도 작은 전용면적으로 인해 가구 배치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와 함께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의무조항

이 개조의 용이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지속적인 거주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 중집안 개조의 용이성 항목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

은 현재의 단위세대가 세대 특성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되면 더 거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현재 단위세대의 개

조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함 

 

   우선적으로 개조가 필요한 공간은 단위세대, 유니버설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공간은 공용부분 

  - 우선적으로 개조가 필요한 공간은 단위세대로 조사되었으며, 유니버설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공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단

지 내 옥외공간·부대복리시설·주동공용부가 단위세대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보였음 

  - 특히, 단위세대 공간별 이용현황에 대한 조사결과 중 주방의 경우, 젊은 층의 사용시간이 짧게 나타남에 따라 식사 및 요리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한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PDF 합치기(병합) Ⅲ. 실태조사 

3.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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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합치기(병합) Ⅳ. 주택 UD의 기본방향 

2.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리뷰 

1)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리뷰 

국/외 종류 주요내용 및 특징 

국내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각 영역의 세부 항목별 가이드라인은 기본지침과 세부내용으로 구성되며, 세부내용 중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G를 표기하여 강조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적 치수를 가이드안에 포함하고, 법적 근거를 표기 

- 세부내용을 이미지화하여 가이드 사이에 삽입 

- 권장 또는 지양해야 할 디자인을 구분하여 명기 

- 공공건축물의 경우, 공통공간과 개별건축물로 구분하여 가이드를 제시 

- 공통공간은 접근공간/ 이동공간/ 위생공간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 세부항목별로, ‘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BF인증 매뉴얼'의 기준과 참고자료를 표시 

- 통합 가이드라인의 특징을 “공공공간, 공공건축물에 관련된 기존 법률, 조례, 기준, 규칙, 지침,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을 통합, 

연계하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발굴 제시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음 

LH공공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간별 유니버설디자인 요소들은, 주로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과 'BF 인증' 에서 다루는 항목들을 제시하고, 그 외에 몇 가지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성(예를 들어, 주동출입구의 경우, 출입구 활동공간, 출입문의 형태, 출입구 단차, 유효폭, 전면 유효거리, 문

턱, 버튼, 인터폰 및 원격작동장치, 주동출입구(문) 실내 및 방풍실) 

- 국내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과 'BF 인증' 에서 다루지 않는 주거의 단위세대에 대해서는 ‘객실 및 침실', '장애인 화장실' 등 유사

항목의 기준을 활용하고, 미국 ADA 가이드라인의 기준들을 제시 

- 요소별 가이드라인은, 고려사항, 참조 인증 및 법규 기준, 요소별 가이드의 3가지로 구성 

해외 

싱가포르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공간영역에서 유니버설디자인요소와 하위 구성요소의 순으로 포괄적으로 가이드 

- 하위 구성요소(e. g. 2.2.1로 구분) 별도로 취지, 참고 이미지, 가이드 사항, 기술도면(technical skech)을 제시하여 완결적으로 활

용될 수 있도록 제시 

토론토 어반디자인 가이드라인 

- 근린, 주동, 세대 차원에서 공히 Shared Use & Co-locating을 강조하며, 여러 서비스, 시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이동 수요와 시

간을 최소화함, 토지, 공간, 시설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다양한 배경, 연령, 계층의 사람들이 일상적인 만

남과 접촉을 지원함, 이를 통해 이웃과의 유대, 소속감이 강화되며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음 

- 전이공간, 옥내외 공간의 연계를 강조하며, 저층부와 건물 출입구 주변에 다양한 옥내외 Amenity Spaces를 배치, 출입구의 로비 

주위로는 wash room, 휴게공간, 수납공간 등을 포함, 세대현관은 유모차 수납공간, 외출 채비 공간 등을 다목적으로 조성  

아일랜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 세대내부는 거실, 식당, 부엌, 화장실 등의 공간구분에서 출발하여, 각각에 하위 구성요소를 선정하여 고려사항과 디자인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음(e. g. Kitchens ➜ Kitchen General Layout ➜ 고려사항, 가이드, 예시 평면, 기술 도면 

- 가이드는 크게 'UD Home', 'UD Home +' 의 2가지로 구분하고, 경우에 따라 'UD Home ++'를 제시(UD Homes 가이드는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유연성, 적응성, 사용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UD Homes + 가이드는 고령화 등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별 필요

를 적극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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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리뷰 

2) 국내·외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리뷰의 시사점 

- 국내 가이드라인은, 유니버설디자인이 배리어프리디자인과 어떻게 다른가를 도입부에 설명하고 있으며, 대부분 그 

차이를 대상자에서 찾고 있음. (예, '배리어프리디자인은 장애인, 유니버설디자인은 모든 사람’) 

- 이는 편의증진법 제정, BF인증제 도입 등의 경로를 거친 한국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과 접근법을 이해하는 데 

초기 혼란이 있음을 드러냄 

국내의 경우, BF와의 차별성을 도입부에 먼저 설명 

‘유니버설디자인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 BF인증 + 𝝰 ’ 로 접근하는 관행 존재 

-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로 가로, 공원광장,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기본요소를 실현하는 설계지침' 으로서의 성격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 

- 해외의 경우, '디자인 어프로치를 통한 혁신 장려'라는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주거와 근린)에 대한 UD에서도 필요함 

 

‘디자인 어프로치를 통한 대안의 도출＇로서의 UD성격 부각 필요 

- 대상 공간과 시설의 분류체계를 대부분 편의증진법 시행규칙과 BF인증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적용하고, 이들에서 제시

된 내용에 추가적인 가이드를 더하는 방식으로 구성  

- 이는 특히 서울시 유니버설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두드러지며, '여러 지침을 한 곳에서 확인 , 적용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이점에만 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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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계획방향의 설정 

1) 정의·목표·영역 설정 

○ 작업의 정의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주거 접근성을 보장하고 포용적인 근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디자인적 대안을 제시함” 

○ 목표 설정 

“다양한 사람들에게 적응하여 거주자의 신체적 능력,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개조가 가능

한 주택을 디자인하고, 만남, 교류, 통합을 뒷받침하는 포용적인 근린환경을 조성한다” 

HOME 

Adaptable Housing + 

Personalization 
Inclusive Environment 목 표 

“적응, 개조에 용이한 주택” “포용적인 근린환경” 

 적응성, 개인화   우연한 만남, 교류, 통합  

NEIGHBORHOOD 

활성화 수단 정책 · 제도 계획 · 설계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 “Friendly, Safe, Livable” 

주거복지, 법제화, 인증제 등 단지계획 차원의 다양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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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디자인 계획방향의 설정 

1) 정의·목표·영역 설정 

○ 영역별 대상공간의 설정 

- 옥외공간(neighborhood zone) 부대복리시설 및 주동공용부(building zone), 단위세대(unit zone)로 3개의 영역

(Zone)으로 구성함 

- 대상 공간은 세대내부에서 단지·근린에 이르는 총 16개 단위를 선정함. 대상 공간은, 3개의 영역(unit/ buiding/ 

neighborhood)에 각각 4개, 5개, 7개를 선정하였는데, 주로는 접근성 및 유니버설디자인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전

이공간과 사회적 교류공간에 해당됨 

- 아래는 본 ‘대안적 설계예시집’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 공간(및 설계요소) 그리고 각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총괄

적으로 망라한 표인데, 공간별 구성요소의 개수는 2~3개에서 7~8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다만, 이는 절대적인 구

분은 아니며 향후 좀 더 많은 대안적 설계들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조정될 수 있을 것이며, 현 시점에서 곧

바로 적용이 어려운 일부 공간, 구성요소들은 ‘중장기 추진’으로 별도로 구분함 

S
P
A
C
E 

HOME NEIGHBORHOOD 

한국 
아파트 
특징 

해외 Adaptable Housing 
기준의 주요 대상 영역 

단차 존재, 신발 벗고 신기, 물 사용, 
수납공간 집중 등 

가구(사용자)별 이용 특성이 구분되고, 개조 
관행이 뚜렷함 

실내와 실외가 만나는 전이공간 

이동수단이 교체되고 거치, 
보관이 동반됨 

사회적 교류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 

집중 개선을 통해 전체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 공간 

발
코
니 

화
장
실 ·

욕
실 

부
엌 ·

주
방 

현
관 

주
동 

출
입
공
간 

주
동  

내 

이
동
공
간 

지
하
연
계
공
간 

아
동
친
화
공
간 

고
령
친
화
공
간 

사
회
적 

활
동
공
간 

생
활 

서
비
스 

공
간 

차
량 

공
간 

보
행
자 

공
간 

승
하
차
공
간 

방
문
자
공
간 

단
지
입
구
공
간 

단지가 인근지역, 도시와 만나는 전이공간 

길찾기 등 방문자에 대한 계획적 배려와 차량, 보행, 
승하차 공간에 대한 체계적 구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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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예시 

1) 옥외공간 - 단지입구공간 

기존의 단지출입구는 차량통행을 최우선으로 계획되는 것이 관행이다. 차도는 3차선, 4차선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나마의 좁은 보행로도 문주, 안내판, 담장 등에 침범당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걸으며 이웃을 접할 

여유와 여지를 갖기가 어렵다. 차량동선과 분리된 안전하고 여유있는 보행진입로를 만들고, 여기에 광장과 

만나는 도시 가로의 성격을 부여하여 근린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하는 환대의 공간을 마련한다.  

“이웃과 만나는 환대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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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예시 

2) 옥외공간 - 주차공간 

지상주차장은 물론이고 지하주차장의 주동 출입구 전면 역시 오토바이, 전동휠체어, 트럭을 비롯해 새롭게 

등장한 각종 개인 이동수단들이 혼잡스럽게 주차되거나 거치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에, 

가족단위의 이동과 배달 차량 등의 진입, 전동기의 충전  등 이동과 관계된 다양한 활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원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길찾기가 쉽고 안전한 모빌리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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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예시 

3) 부대복리시설 및 주동공용부 - 주동출입공간 

기존의 주동출입구는 계단・경사로 – 보안자동문 – 우편함 - 승강기홀로 이어지는 패턴이 고착되어 있고, 

단순한 ‘통과’이외의 다른 계획적 고려는 없다.  

200세대 이상의 많은 세대가 공동 사용하는 현관으로서, 실외-실내로의 전이에 수반되는 다양한 행위를 

배려하고, 이웃과의 일상적, 우연적인 접촉을 뒷받침하도록 한다. 

“우연한 만남을 촉진하고, 편하고 환대하는 분위기의 전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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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설디자인 설계 예시 

4) 단위세대 - 화장실 공간 

화장실은 주거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 

공간이며, ‘평생주택’, ‘aging in place’ 

구현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동약자가 새로운 거주자로 입주하거나, 

기존 거주자가 나이가 들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간단한 개조를 통하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공공임대주택에서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30m2이하의 소형평형 세대의 

화장실은 제한적으로라도 접근성을 확보해, 

장애를 가지거나 고령의 가족, 친구가 

방문하면 잠시 머무르며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화장실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위의 2 

개념이 이미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간단한 개조를 통해 고령자,  
 휠체어 사용도 문제없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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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 부문 

1) 검토사항 

(1) 접근성 개념에서 출발한 유니버설디자인  

- 공공공간과 공중이용공간에의 우선 적용을 특징으로 출발한 접근성의 개념은, 접근성 보장을 다루는 우리나라 현행법률인 [편의증진법]

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공공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상업공간 등은 일정규모 이

상에 대해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주택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그 중에서도 공용부에만 적용 규정이 있음. (공동주택 출입구 영

역만 의무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규정. 특히, ‘계단 또는 승강기’ 항목은 아파트에만 의무설치 규정이 있음) 

(2) 접근성 보장과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의 상호관계 

- 주거부문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적응주택(adaptable housing)과 방문가능성(visitability)의 개념임 

- 적응주택(adaptable housing) : 간단한 개조를 거치면 장애인의 입주나 거주자의 고령화에도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주택을 보편적으로 만들자는 것 

- 방문가능성(visitability): 장애를 가지거나 고령인 친지, 지인들이 방문하여 잠시 머무르며 교류할 수 있도록 최소 수준의 접근성을 확

보하자는 취지 

-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 적응주택(adaptable housing)으로, 이 기준 자체가 공동주택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입, 발전되어 왔음.  

(3) 접근성 관련 법제도의 세계적 추세 

- 연방제 국가인 미국, 독일은 물리적 접근성의 세부 기준을 공업규격 (미국은 ANSI, 독일은 DIN)에서 제시하고 있는 반면, 영국, 프랑

스에서는 관련 기준을 건축법의 하위 규칙 또는 기준으로 제시하여 건축법 체계 내에 포함하고 있음 

- 건축, 주택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체계내로 관련 규정을 끌어들여 디자인, 설계과정에 녹아들게 하고, 주거부문, 특히 세대내부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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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제도 부문 

(1) 적응주택(adaptable housing)의 법제화 

-  적응주택을 법제화함에 있어서 필요성, 적용 대상 및 시설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비중과 선호도가 사회적으로 높은 상황과 공공임대주택의 위상을 높혀나가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함. 공공

임대주택의 노인가구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만족도가 높은 점을 볼 때, 공공임

대주택에 우선 도입 후 점차 대상을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도입 단계 :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포함) 

-  확산 단계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법에 포함) 

-  보편화 단계 : 모든 공동주택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포함)  

(2) 중장기적으로 접근성 관련 규정을 건축법으로의 통합 

-  우리나라의 법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장애인등편의법>에서 다루는 접근성 규정과 세부기준을 건축법 체계로 통합하여 의무사항 

등의 규정은 법률에서 다루고, 기술적인 세부기준은 ‘공공건축물 등’과 ‘주택’을 구분하여 ‘공공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등편의

법>의 시행규칙을 가져오고, ‘주택’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택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관련 규정

과 세부기준을 주택법에 포함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 

(3) 주거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현행 법률 개정사항 

① 소형공동주택 승강기 설치 관련 

② 소형공동주택 주출입구 캐노피 관련 

③ 접근성 확보를 위한 다른 대안을 인정하는 제도 

2) 정책제언 



2. 사업 및 계획 부문 

1) 검토사항 

(1) 주거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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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mum 또는 supporting system : Adaptable housing 

- personalization 또는 infill : Home Modification  

(2) ‘주거지(근린)’로 점점 확대되는 유니버설디자인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 (aging in place) 개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 장애현상에 대한 정책담론의 주류를 이루게 된 ’정상화(normalization)‘ 역시 장애인구가 별도의 보호시설이 아닌 ’근린의 보통 집에서 

생활, 재활이 가능한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환경을 조성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포용적인 주거지 환경 (inclusive and universally-designed environments)은 장애인, 고령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보건, 건강 향상

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근린차원 유니버설디자인은 주택정책 뿐 아니라 도시계획, 보건, 복지정책 등과 연관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3)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계획 이슈 

-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고 지속거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안전, 편의, 방범 등 접근성(accessibility)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비교적 원활히 조성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장애인등편의법＇상의 편의시설 설치가 적용되며 물리적 접근성 확보의 기본요소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냄 

- 공공임대주택단지에서 높을 것으로 기대됐던 이웃과의 교류, 만남은 오히려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포용적 근린환경을 위한 고려

가 필요함을 나타냄 

- 상가 인근, 단지출입구 인근, 커뮤니티출입구 인근 등 주로 실내와 실외가 만나는 전이공간이거나 놀이터와 같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

능한 공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단지계획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됨 

- 거주자의 실정, 필요에 맞게 개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도 크지 않으며, 용이하지도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원상복구’ 

등 현실적인 규정, 여건들로 인해 인식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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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및 계획 부문 

(1) 단지계획의 방향 전환 및 대안적 설계 확대 

- 세대수를 토대로 일정 규모의 각종 편의시설, 주민공용시설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두는 전통적 모더니즘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자연스런 만남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포용적 근린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단지계획의 초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음. 이는 ‘살던 곳에서 나이들기 (aging in place)’,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서의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부문 유니버설디자인을 

넘어 당면한 도시, 주택, 보건, 복지 등의 정책적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적 설계 예시’들도, 단지계획의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의 일환임. 하지만, 더 많은 대안들이 시도되고 우수한 

사례들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각종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과 계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될 필요가 있음. ‘유니버설디자인’, ‘근린

환경’, ‘단지계획의 대안’ 등에 기획의도를 둔 다양한 설계경기를 통해 여러 대안들을 실험하고 우수 사례들을 발굴해 나가야 함 

(2) 각종 사업 및 계획을 통한 적응주택 시범 적용 및 확대 

① 공공임대주택단지에 적응주택(adaptable housing) 적용 

② 공공택지에 건립되는 민간 공동주택에 일정 비율 적용을 부과 

③ 계획승인 또는 개발 허가와 연계하여 적응주택 확대를 도모 

(3) 단지 형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과 저층 주거지에 대한 사업 실시 

- 매입임대주택 등의 수요가 존재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지(근린) 차원의 시범사업을 실시. 이를 

통해, 주거부문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 개념인 aging-in-place를 현재의 저층주거지에서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가능성을 타진하고, 

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주택은 적응주택 적용과 커뮤니티케어 시설을 복합화하는 등으로 전개 

2) 정책제언 



3. 운영 및 관리 부문 

1) 검토사항 

(1) 주택개조(Home Modification) : 유니버설디자인에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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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ing in Place + Adaptable Housing + Home Modification

-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대부분이 노인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주택개조에 대한 정책

적 접근을 크게 진전시킬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주방식당은 외식, 배달식, 간편식 시장의 확대로 가구별 

이용실태의 편차가 커지며, 발코니 이용에 있어서도 가구별 생활습관이 도드라짐. 또한 거주자의 고령화에 따라 현관, 화장실욕실의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조 또는 장치부가의 필요성이 나날로 커지고 있음 

(2) 유니버설디자인의 산업 육성과 시장 확대 

- 공공임대주택은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의 주택개조에 있어서 기본적인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

택에 사용되는 관련 제품들에 대한 인증, 공공 구매, 재정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3) 보건, 복지 정책과 주거 유니버설디자인  

- 건강문제가 심해지면 장애로 귀결되고, 고령화에 따른 장애인구 확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환경에서, 장애, 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전에 장애요소를 예방하는 접근법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런 점에서 주택개조 역시 보건 복지정책과의 연

계가 필요함.  

- ‘고령화에 따른 주택개조’를, 주거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보건, 복지의 관점을 결합해 접근하여 모든 사람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지

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한다면, 주거복지 차원의 정책 비용은 상승할 수 있으나 의료, 보건분야의 비용을 절감하여, 장기적, 

종합적으로는 총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정책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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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및 관리 부문 

(1)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필요, 선호에 따른 주택개조 활성화 

-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적응주택(adaptable housing)이 적용되면, 현재 <주거약자법>상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개념은 자연

스레 ‘장애가구가 입주하거나 거주자가 고령화되었을 때의 주택 개조’로 전환될 수 있음 

-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편의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입주시 가구의 필요, 선호에 맞게 주방, 발코니의 수납공

간 등의 옵션을 선택, 개조하게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개조를 활성화하고, 이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원상복구 규정’을 현실 여건과 

미래 지향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주택개조를 담당, 지원하는 전담조직, 인증제 운영 등 

- 공공임대주택의 주택개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 지원하는 전담조직이 단지별, 권역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유지보수 수요를 몰아서 실시하는 공사와는 다른 성격으로 입주하는 가구들의 필요, 요구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가구별 주택개조를 담당하도록 함  

- 주택개조를 활성화하여 관련 제품들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 인증을 통해 일정 품질 

이상의 제품, 자재, 설비 등이 공공임대주택 주택개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간의 경쟁과 연구개발을 유도하도록 함 

(3) 장기적으로, 주택개조는 사회보험 재원 활용한 보편복지로 추진 

- 주택개조를 주거 유니버설디자인의 주요한 축으로 가져가면서 의료, 보건 분야와 연계된 정책으로 추진하려면, 국가재정을 재원으로 해

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한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시행되어야 함 

- 북유럽 등 해외에서는 사회보험의 일부인 장기요양보험으로 주택개조비용을 지급하는데, 국민 누구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고령이 되면, 

장기요양보험급여으로 주택개조와 홈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지역에서 보편화된 주택협동조합 방식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당사

자가 디자인, 건설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개인화(personalization)된 주거 유니버설디자인이 실현될 수 있는 총제적인 기반을 제

고하고 있음 (Steinfeld 외. 2012) 

2)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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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조 필요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박철용 대표
흰돌하우징



‘주택개조 적용 사례’ 

사랑의 집수리 사례를 중심으로 

흰돌하우징 박철용 대표 



휠체어 사용자들의 주택개조 욕구 

흰돌하우징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의뢰를 하는 공간들 

 

-현관 입구 및 현관 턱 

 

-화장실 바닥 및 도어 

 

-화장실 공간 확보 



개조 과정 및 필요 자재들 

-주택 편의시설 의뢰는 대부분 병원에서 퇴원 할 때가 가장 많음 

 

-의뢰 후 사진과 치수를 받아 체크 

 

-직접 방문하여 실측하여 제작 

 

-부엌의 경우 주로 목재를 사용하며 싱크대는 높낮이 조절 가능  

또는 하단을 오픈시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 

 

-화장실의 경우 PVC 자바라 설치 또는 목재 슬라이딩 도어 설치 

 

-화장실 바닥은 단차를 없애기 위해 방부목이나 적삼목으로 파렛트를  

제작하여 설치 또는 AL바를 이용하여 제작 



협력 업체 

- 싱크대는 협력 업체 즉, 제작업체에 의뢰하여 완제품을 받아 설치 

 

*제외 한 나머지는 흰돌하우징에서 직접 제작하여 설치 

시공 예산 

- 단차를 없애거나 안전바 설치 및 도어 교체는 수십만원에서 일~이백 

만원 선으로 측정 

 

- 흰돌하우징 사랑의 집수리는 기초수급자에 대해 무료로 설치하고 있
으며 기초수급자가 아닌 경우 실비처리만 하여 개조 



주택개조-입구 및 현관 



주택개조-입구 및 현관 

계단 및 단차들이 있어 경사판이나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 이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조 



주택개조-화장실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스테인레스로 마감한 화장실 입구 



주택개조-화장실 

화장실 단차를 방부목 파렛트를 설치하여 수평으로 제작 



주택개조-화장실 

변기 양쪽에 안전바 설치 



주택개조-화장실 

욕조 제거하여 휠체어 사용하기 위한 공간 확보 



주택개조-화장실 

알루미늄 바를 사용하여 파렛트를 만들어 

가볍고 탈부착이 쉬워 청소하기 용이하게 

설치 



주택개조-문 개조 

자바라 설치 



주택개조-문 개조 

슬라이딩 도어 설치 



주택개조-캐노피 설치 

비나 눈이 올 경우 이동에 불편하지 않
도록 캐노피 설치 



주택개조-캐노피 설치 

한국척수장애인협회를 통해 후원하여 네팔에 캐노피 설치 



맞춤형 제작 

흰돌하우징에서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제작 



주택개조 지원 필요 

- 예산 지원이 되면 개조되는 집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며 당사자들
이 가족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음 

 

- 사회에 기반시설들도 편의시설이 많이 구축되어 사회에 나와서 활
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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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제언

이찬우 정책위원장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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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조 지원 및 유니버셜 디자인 개발 도입 토론문
(제도개선 요청사항)

이찬우(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Ⅰ 들어가며

의식주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3가지 요소인 옷, 음식, 집을 뜻한다. 이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의식주가 없다면 인간은 삶을 살아갈 수 없
으므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꼭 필요하다.1) 

중도에 사고나 질병으로 중증의 장애인 특히 척수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존의 생활방
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척수장애인의 새로운 생활방식
의 교육과정을 재활이라고 할 때, 의료, 심리, 교육, 재활, 사회재활 등 종합적인 재활을 이
야기한다. 위에서 의식주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척수장애인은 의식주
에 대한 특별한 준비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퇴원을 앞둔 
시점에서나 고민을 시작하고 이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사회복귀를 상당한 기간을 지체하거
나 후퇴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았다. 

가장 빨리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해야 할 사안을 가장 늦게 준비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이 문제는 병원에서도 우선 순위에서 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척수장애인과 가족들도 ‘어떻게 살지?’에 심각한 고민을 하지만 ‘어디서 살지?’는 초기에 고
민을 덜 하는 것이 사실이다. 

Ⅱ 척수장애인 주거현황

2015년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조사한 척수장애인욕구실태에 나타난 척수장애인의 주거형태
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주거 소유 형태는 자가가 311명, 5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기
임대 아파트, 월세가 각각 64명, 10.7%, 전세 54명, 9%의 순으로 응답되었다(2021년도 조사)

조사대상자 주택 내부 및 외부에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73.2%가 설치되었고 
설치되지 않았다는 경우는 26.8%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복수로 대답한 결과에 문턱제거, 현관 경사로 제거, 출입문 너비 확장, 욕실문 개조 등 주로 
휠체어 접근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고 휠체어리프트 설치 등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
었다.

1) https://namu.wiki/w/%EC%9D%98%EC%8B%9D%EC%A3%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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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주택 내부 및 외부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복수로 묻는 질문
에 응답한 결과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n=51) 32.3%, 건축상 구조가 안 나와서(n=25) 
15.8%, 큰 필요가 없어서(n=23) 14.6%, 집주인의 반대로(n=17) 10.8% 등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설치 희망 부분은 아래와 같다.

Ⅲ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2012년에 제정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주거약자법)을 통해 
주거약자 정의, 주거지원계획의 수립,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주거약자용 주택의 의무건설, 주택개조비용 지원, 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주거약자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등을 말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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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수도권 8%, 수도권 외 5%)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는 최근에 고지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문의 내용이다.

척수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시설 내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척
수장애인들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활동영역과 방식이 같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
인과는 다르다. 보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진다. 기
립이 가능하다는 것과 기립조차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갖는다. 수동휠
체어 사용과 전동휠체어 사용에도 큰 차이가 있다. 실내공간을 차지하는 비율과 회전공간의 
차이도 확연히 다르다.2) 국립재활원에는 사회복귀훈련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스마트홈은 호

2)-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정지에 필요한 공간은 약 0.7m×1.2m 이다.
  -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의 회전에 필요한 공간은 90°회전할 경우 최소한 약 1.4m×
    1.4m가 필요하며, 180°회전을 할 경우 약 1.4m×1.7m의 공간이 필요하다.(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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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트 등 최첨단의 장비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말 그대로 체험을 위한 공간이지 현실적으로
는 괴리가 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LH 제공))

Ⅳ 정책 제언

척수장애인들은 손상부위, 손상정도, 가족지원상황, 경제상황 등 다양한 변수로 맞춤형의 차
별화된 지원욕구가 있다. 이는 척수장애인들은 까다롭고 복잡해라는 부정적 선입견을 주기
도 한다. 척수장애인들은 손상 전과 후의 생활패턴이 너무 다르고 손상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응 정도가 너무 다르기도 하다. 

선진외국의 사회복귀 지원에서 중요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거지원이다. 휠체어를 타고 생활
한다는 것은 주거환경에 큰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원준비에 주거환경개선을 
중요하게 여긴다. 영국의 경우는 장애인을 위한 주택개조에 연 예산 1조원 정도를 투입하고 
욕실화장실 지원 등도 보조기기 공적급여/전달체계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니 부러울 정도이
다. 

당장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차원으로 이는 긴급성이 생명이다.

① 초기병원에서부터 의료사회복지사와 기본데이터를 연계하고 재활의료기관에서 주택관련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를 수가로 지원하여 중요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후 보건소나 척수장
애인재활지원센터와도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편의시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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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손상초기 즉 사회복귀전에 집중적인 지원과 준비를 할 필요
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입원초기부터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 수
술하는 종합병원에서부터 의료사회복지사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척수장애인의 의료환경 특
성상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데 이 과제는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
다. 

② 특히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척수장애인들은 6개월 이상 입원이 가능하므로 입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준비를 시켜야 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접근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사까지 적극적으로 염두를 해야 한다. 생활
이 어려운 경우는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서 퇴원 시에는 연착륙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시에 퇴원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다. 

2021년에 실시된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역사
회 복귀 지원 활동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했다.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을 
했을 경우 청구 가능한 지역사회 연계 수가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재활의료기관이 45개
소 중 9곳이나 된다. 특히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수가3) 청구 건수는 33건(30건+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활의료기관의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현장방문활동을 주문하고 횟수도 
입원초기를 포함하여 최소 2회로 확대하여 한다.

③ 또한 같은 해 최혜영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 때 현금급여인 장애연금과 함께 사
회복귀를 위한 현물급여, 즉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했다. 국민연금
기금 신규여유자금 1%를 복지사업에 쓸 수 있으나 현재는 0.4%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활
급여의 도입을 통해 중도장애인이 지역사회복귀를 위해 쓰여야 하고 당연히 주택개조에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④ 그리고 주택의 이사와 환경개선 등의 시간적 갭이 발생할 경우에 거처할 수 있는 임시거
주시설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퇴원을 하고 싶은데도 부득불 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사

3) 사회복귀 관련 활동 수가 신설-지역사회연계활동(2만2536원/4만8144원), 퇴원계획(6만9420원), 
통합재활안전방문관리(7만43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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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입원도 축소되어야 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사업인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사업 중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중도장애인의 임시거주를 위해 추가해야 한다. 현재는 탈시설장애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일상홈이나 기숙사가 있는 대학교, 직업재활
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원의 기숙시설도 교육과 훈련을 준비하면서 주거공백을 피할 수 있는 
휼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거약자 지원차원으로 맞춤형 지원이 되어야 한다.

① 중도장애로 인한 주택개조, 공적지원의 대상확대가 필요하다. 서울시 등에서 하는 주택
개조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곳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자의 자격을 확대하여야 한다.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탈시설하는 장애인들에게 자립지원비와 주거지원비를 지원하듯 중도장애인들에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② 공간활용의 최적화를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행과 이동이 
어려운 척수장애인에게는 천정형 호이스트를 개발 보급하여 당사자는 물론 가족, 활동지원
사들의 어려움까지 동시에 해결을 해야 한다. 특히 화장실의 이동은 삶의 질에 커다란 영향
을 끼친다. 건보에서 250만원씩 지원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는 장소도 많이 차지하고 효율
성이 떨어진다. 보급형 호이스트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연구개발
사업단의 연구과제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가변형 욕실ㆍ화장실 공통모듈 및 보조기기 
모듈 개발’을 올해까지 마지막 3년차로 연구가 마무리되는데 공간활용면에서 큰 기대가 된
다. 

③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거
복지센터에서도 사회복귀를 준비 중인 중도장애인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체제
를 준비해야 한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주거복지사에게도 척수장애인 특성 등을 교육시키는 
등 적극적인 교류를 해야 할 것이다. 

Ⅴ 나가며

중도장애인은 손상 후에 다양한 변화와 함께 과거에는 해 본적이 없는 준비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장애수용, 사회복귀훈련 지원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준비와 함께 주거
문제 해결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주거문제해결이 사회복귀준비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아야 한다. 그동안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는 초기 척수장애인
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 왔으나 주거문제 해결에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다. 
어쩌면 주거문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안으로 여겼을 수도 있다. 특히 주거에 취약한 척수
장애인들에게 초기부터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앞장을 서야 할 것
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